
III. 金融再保險의 契約形態

1. 擔保危險

金融再保險契約은 일반 재보험계약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개요를 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이하에서는 금융재보험계약의 담보리스크 즉 전가되는 리스

크, 金融再保險契約形態를 擔保基準時點과 契約時點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 契 約上 擔保 리스 크

금융재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해 전가되는 리스크는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

반적으로 금융재보험계약을 통해 전가되는 리스크는 일반 재보험계약에서의 언더라

이팅리스크를 포함하여 金利리스크(interest risk)와 재보험료와 지급할 재보험금의

時差에 따른 리스크(loss p ayment timing risk) 등이 있다.

<그림 4 > 금융재보험계약의 리스크 전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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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더 라이팅 리스크 (Un derw riting Risk)

금융재보험에서도 일반 재보험 거래와 같이 언더라이팅 리스크가 전가된다. 언더

라이팅 리스크는 未來의 事故發生可能性(確率)이나 事故發生額이 불확실한 리스크를

말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금융재보험 거래에서 언더라이팅 리스크는 소극

적으로 취급되었으나 현재는 금융재보험 거래에서는 보험규제나 회계처리상에서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Ⅳ. 주요국의 금융재보험 동향 참조).

2) Tim ing Risk

Timing Risk는 금융재보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리스크로써 期待

保險金(expected loss)의 지급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지급되는 경우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재보험자가 출재사로부터 미지급보험금준비금(Loss Reserve)을 금융재보

험으로 인수한 경우 재보험자가 예상하였던 지급 시점보다 빨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재보험자는 조기지급된 기간만큼 이자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timing risk와 언

더라이팅 리스크간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資料: Ru th Gastel, Reinsurance : Fundamen tals and N ew Challenges, 3rd Ed ., 1995,
In su rance Inform ation In stitu te, p .115

<그림 5> 타이밍 리스크와 언더라이팅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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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投資 및 換 率危險

금융재보험은 출재사와 재보험자간 長期間에 걸쳐 계약이 체결되므로 투자기간

동안의 金利變動이나 換率變動으로 인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금리리스크는 재보

험자의 보험료 산정시 투자수익을 감안하여 산정되나 계약 체결 후 이자율의 하락

으로 재보험자가 예상 투자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재보험자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한 금융재보험 계약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출재사나 재

보험자의 재무상태가 계속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어야만 미래에 발생할 보험금지급

이나 보험료지급에 대한 상호간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재보험이 성

공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財務的 信用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 期 間리 스크 擔保

일반적으로 損害保險契約은 未發生保險事故를 담보하나 금융재보험계약은 이와는

약간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금융재보험은 계약시점에서 기발생된 사고를 담보하는

가 아니면 향후 발생할 보험사고를 담보하는냐에 따라 遡及型 金融再保險

(retrospective cover)과 將來型 金融再保險(prosp ective cover)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급형 금융재보험은 재보험자가 출재사의 책임이 過去에 발생된 보험계약을 담

보하는 것으로 특히 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사고발생시부터 사고가 종결되는 기간이

long-tail인 계약에 대한 위험이 취급된다. 장래형 금융재보험은 책임이 現在 또는

未來에 발생될 보험계약을 담보하는 것으로 巨大損害(catastrophe loss)에 대비하거

나 미래의 실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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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金融再保險契約의 形態

금융재보험의 계약형태는 도입초기에는 timing risk와 underwriting risk가 없는

Time and Distance Cover나 Loss portfolio Transfer형태로서 운영되어 왔으나 보험

규제, 세무 및 회계처리상의 변천에 따라 다양한 계약형태로 변형되어 왔다.

여기서는 금융재보험의 계약형태를 기발생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소급형 금융재보

험과 미발생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장래형 금융재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또한 금융재보험계약형태를 일반 재보험계약형태와 대응시켜 비교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일반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의 계약형태 비교

계약형태 일반재보험 금융재보험

비례재보험

(Pro-Rata Forms)
- Quata Share
- Surplus Share

-Financing Quata Share

초과손해액재보험

(Excess of Loss Forms)

- Casualty/Property per Risk

- Casualty Clash

- Property Catastrophe

-Loss Portfolio Transfer

-Retrospective Aggregate Excess of

Loss

-Time and Distance

-Prospective Aggregate Excess of

Loss

資料: R. George Monti, An drew Barile, A Practical Guide to Finite Risk Insurance
and Reinsurance, John Wiley & Son s, In c, 1995, p .172

일반재보험의 超過損害額再保險 형태와 유사한 금융재보험 계약형태는 Tim e

and Distance Policy, Loss Portfolio Transfer (LPT), Retrospective Aggregate excess

of loss, Adverse Developm ent Cover (ADC) 의 遡及型契約과 Prosp ective

Aggregate excess of loss의 將來型契約이다. 또한 일반재보험의 比例再保險 형태와

유사한 금융재보험계약은 Financial Qu ota Share(FQ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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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융재보험계약이 일반 재보험계약과 다르다는 특성에 따라 계약요소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나 몇가지 중요한 계약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 중요한 계약요소로써는 출재사에 대한 재보험자의 補償限度額(finite

limit of liability of the insurer), 보험기간이 長期間이라는 사실(multiyear term s),

총보상한도액(ultimate net aggregate loss), 언더라이팅리스크의 轉嫁(transfer of

insurance risk), 利益의 共有(sharing of profit) 등이다15)(자세한 것은 부록의 금융

재보험계약의 약관 예시 참조).

가 . 遡 及型 金融 再保 險 (Retros pectiv e F inancial Rein surance )

1) Tim e an d D istance Policy

Time and distance p olicy는 출재사에게 旣確定(known future claim s)된 보험금채

무액에 대해 할인하여 주고(time elem ent) 기금(책임준비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

여(distance elem ent)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16). 즉 동 계약형태는 출재사가 계약시

에 장래수익을 반영한 재보험료(initial premium)를 재보험사에게 내고 未支給保險

事故(IBN R포함)를 포괄적으로 출재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동 보험계약에서는 출재

사의 언더라이팅리스크와 타이밍리스크는 전가되지 않지만 투자리스크는 전가된다.

따라서 지급준비금과 재보험료와의 차액은 일반적으로 출재시점에서 출재사의 수

익으로서 계상된다. 재보험료는 基金(재보험료 + 예정투자수익)을 구성하고 이 중

재보험자는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한도로 하여 재보험금을 지불한다

(structured p aym ent schedule).

계약종료시점에서는 손해발생이 예정보다 적게 난 경우 기금의 잔고가 이익수수

료(profit commission) 등의 명목으로 출재사에게 반환된다. 이러한 성질에 따라

동보험을 基金設定型 金融再保險(funded reinsurance) 으로 부르기도 한다.

15) ht tp :/ / w w w .in .ca .ibm .n et/ iic/ finite.htm
16) M ark Garrood, Ian H arcu s , T he F uture of L loy 'd and the L ond on M ark e t, F inan cial

T im es , F in ancial Publishing , 1995,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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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험은 장기간 적립되고 있는 outstanding account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줄이

고 換評價損에 대한 위험을 경감할 목적으로 금융재보험자에게 출재사의 잔존책임

을 전가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지급준비금의 할인을 통하여 해당년도의 출

재사의 영업수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재보험 계약 형태는 累積超過

損害額再保險特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출재사는 보험료를 재보험자에게 지급하

고 재보험자는 약정된 일자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보

험금 회수 일자는 출재사가 정하며 해당 보험료는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계산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면 동 보험의 계약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원보사가 적

립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100,000달러에 대해 재보사와 5%할인율로 5년간 동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86,590달러를 지급했다고 가정한 경우, 원보사는 동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준비금과 재보험료의 차액인 13,410달러의 잉여금 증가를 가

져오는 효과가 있다.

<표 4> T ime a nd D is t a nc e Po l ic y의 계약예 ( 5%할인율 , 보험기간 5 년 )

(단위: 달러)

연 도 투자수익 재보험금 준비금계정

계약시점 86,590

1년차 4,330 20,000 70,920

2년차 3,546 20,000 54,466

3년차 2,723 20,000 37,189

4년차 1,859 20,000 19,048

5년차 952 20,000 -

계 13,4 10 100,000

註: 투자수익은 준비금계정에 대한 5%수익율을 감안한 것이며 1년차 이후 준비금계정

은 전연도 준비금계정에서 투자수익을 합하고 재보험금을 차감한 것임.
資料: Ru th Gastel, Reinsurance : Fundamen tals and N ew Challenges, 3rd Ed ., 1995, In s

u rance In form ation In stitu te, p .110

동 금융재보험은 장기계약이라는 특성상 재보험자의 지급불능에 대비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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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므로 약정된 일자에 재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재

보험자로부터 信用狀을 개설받거나 信託基金을 예치받기도 한다. 또한 동 금융재보

험의 특징은 재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시기가 미리 정하여지므로 출재사의 실제적인

보험금 지급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금융재보험자는 보험금 조기 지급에

따른 위험과 계약 인수에 따른 손실 가능위험이 없으며 단기 보험료에 대한 투자위

험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동 금융재보험은 로이드 신디케이트가 장기 미결계약에 대한 잔존책임을 해소하

기 위해 개발하여 사용했으며 금융재보험의 효시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보험감

독당국은 동 금융재보험은 위험 전가가 없다는 이유로 재보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동 재보험계약은 장기 계약이므로 신용장 개설과 같은 확실한 안전장치

는 물론 우량 재보험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Lo ss Portf olio Transf er(LPTs)

동 금융재보험은 출재사의 過去의 언더라이팅기간 동안 發生된 損害에 대한 保險

金支給責任(outstanding loss)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재보험료는

지급준비금에서 재보험료의 장래 투자수익을 할인한 것으로 설정하며 기발생사고에

대하여 출재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

서 Time and Distance Policy와 동일하게 출재사는 지급준비금과 재보험료와의 차

액을 출재시에 수익으로 계상할수 있다.

동 보험에서는 재보험사가 출재사의 잔존 책임을 인수하기 때문에 출재사는 미지

급 보험금의 처리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동 금융재보험을 통

하여 출재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첫째, 출재사의 貸借對照表가 개선된다는

점(<표 4>의 대차대조표항목 참조)과 둘째, 출재사는 재보험자에게 미경과보험금 준

비금을 일정율로 할인하여 재보험료로 지급하게 되므로 할인된 차액(준비금－재보험

료)만큼 출재사의 실질 자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準備金의 安定化가 되고 支給能力

- 20 -



(solvency)도 改善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재보험자는 출재사로부터 인수한 미지급보험금 준비금에 대하여 예상보다 실제

보험금 지급 시점이 앞당겨진 경우에는 보험금 早期支給危險(timing risk)을 부담하

게 된다. 따라서 재보험자는 인수한 출재사의 지급준비금이 향후 어떠한 패턴으로

保險金化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 보험계약에 대한 출재

사의 효과를 다음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표 5> LPT 이용전 및 이용후의 재무제표 비교

손익 계 산 서 (Profit and loss account)

LPT 이용전 LPT 이용후

경과보험료 1000 800

지급보험금 -100 -100

미지급준비금 증가 -600 -300

경 비 -350 -350

언더라이팅 실적 -50 50

투 자 실 적 50 50

영 업 실 적 0 100

대차 대 조 표 (Balanced sheet)

LPT 이용전 LPT 이용후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2000 지급준비금 600 1800 300

기 타 부 채 1100 1100

잉 여 금 300 400

주요 비 율 (Key ratios)

LPT 이용전 LPT 이용후

손 해 율 70 % 50 %

사업비율 35 % 43.75 %

합산비율 105 % 93.75 %

지급능력(잉여금/경과보험료) 30 % 50 %

資料: Sw iss Re, "Altern ative risk tran sfer v ia fin ite r isk rein su rance : an
effective con tr ibu tion to th e stability of th e in su ran ce in d u stry ", Sigma,
N o.5/ 199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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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재사(원보험자)는 보유하고 있던 未支給保險金準備金(600)중 300에 대해 재보험

자와 Loss Portfolio Transfer (LPTs)계약을 체결하고 재보험료 200을 지급했다고 가

정할 경우, 출재사의 계약체결 전후의 損益計算書上에서는 동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00의 영업이익이 나타나며, 貸借對照表上에서는 400의 당기잉여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출재사는 잉여금이 금융재보험계약체결전 300에서 400으로 증가되어 보

험료 대비 잉여금비율은 30%에서 50%로 증가해 支給能力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동 보험은 주로 非保險事業分野(noninsurance bu siness)의 자가보험준비금, 캡티브

보험준비금, 생산물배상책임준비금, 환경오염배상책임준비금, 보증준비금에 대해 출

재사의 off balance sheet를 금융재보험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또한 동 보험은 보험사의 인수합병시 미지급채무액의 확정, 특정보험

종목이나 특정 영업지역내에서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곤 한다17).

3) 遡及型 總限度附超過損害額 再保險 (Retrosp ectiv e Ag gregate excess of loss)

동 금융재보험은 特定期間(calendar year 혹은 accident year)내에 발생한 未確定

損害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액이 확정되었으나 일반재보험계약으로서 擔保가

不足한 경우에 대하여 aggregate stop loss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

서 동 보험계약을 Adverse Developm ent Cover (ADCs) 라고도 한다. 또한 동 보험

계약은 이미 발생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loss p ortfolio transfer와 유사

하나 계약 내용 면에서 상이한 점이 많다(<그림 6> 참조).

Adverse Developm ent Cover는 기본적으로 출재사의 미지급보험금 준비금을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한 재보험자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동 재보험은 사고가 실제로 발생되었으나 출재사에게 사고발생 내용이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은 IBN R이나 또는 기발생 사고에 대한 준비금이 부적절하게 적립된 사

고에 대해서도 재보험자가 담보하게 된다. 따라서 출재사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재

17) CP CU S ociety , ib id , pp .8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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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인수하는 언더라이팅 위험 정도와 보험금의 지급시점에서 재보험자가 부

담하게 될 실질 지급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다.

資料: Sw iss Re, "Altern ative risk tr an sfer via fin ite r isk rein su ran ce : an effective
contribu tion to the stability of the in su rance in du stry ", Sigm a, N o.5/ 1997, p .17

또한 ADC 금융재보험은 loss portfolio transfer 계약과 마찬가지로 출재사의 불확

실한 지급 준비금을 재보험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원수보험회사의 引受合倂

(Merger and Acquisition)에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ADC 금융재보

험자는 출재사가 일반 재보험자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재보험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信用危險(credit risk)도 인수하게 된다. 금융재보험자가 신용위험 인수시에는 출재사

가 이용하고 있는 일반 재보험자와 거래내역,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동 보험계약은 자가보험, 캡티브보험회사, 특정연도의 실적이 악화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損害敏感契約프로그램(loss sensitive contracts program)18)이 있거나 거대손

해발생으로 기존보험계약의 담보가 부족한 기업체에 대하여 주로 사용된다.

18) 손해민감계약은 보험료가 일정 보험기간동안의 손해실적에 따라 조정되는 보험계약으로

소급보험요율이나 경험요율체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림 6> Lo s s Po r t f o l io Tra ns f e r와 Adve rs e De ve lopme n t Cove r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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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將 來型 金融 再保 險 (Pro s pectiv e F in ancial Reins urance )

1) Ro ll-up Po lices

이 보험은 재보험의 영업수익부분(재보험료에서 재보험금을 차감한 것)이 차년도

의 재보험료에 산입되어 차년도 재보험담보가 증가하는 방식이다. 즉 실적이 양호

한 연도의 보험료를 장래를 위해 축적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이익을 흡수

하여 보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영국의 內國稅務廳(Inland

Revenue)에 의해서 경비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로이드에서도 1985년 이후 금지되

어 있다. 또한 이 금융재보험형태는 소급형 금융재보험계약인 Time and Distance

Policy의 기원이 되고 있다19).

2) 剩餘 金救濟型 比例再 保險 (Q/ S surp lu s re lief or Financial Q/ S)

일반적으로 보험회계에서 收入保險料는 회계연도말시점의 경과보험료만을 수입으

로 계상하고 미경과보험료는 미경과보험료준비금으로서 부채로서 계상되고, 사업비

도 계약초년도에 일괄계상된다. 이에 따라 초년도에는 일시적인 잉여금 감소가 생

기고 차기에 그 부분이 수익으로서 잉여금으로 회복된다. 잉여금구제형 비례재보험

은 금융재보험 중 가장 오래된 형태로서 미경과보험료부분을 출재하고 사업비에 상

당하는 부분을 출재시점에서 출재수수료로서 회수한다. 즉 동 계약의 체결을 통해

출재사는 일시적인 잉여금 감소효과를 재보험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출재사의 剩餘

金救濟(surp lu s relief)가 되고 또 그 부분만큼 수지가 개선되어 원수보험자의 引受

能力이 증대된다.

동 보험의 재보험료는 원수보험료에 출재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일반 Q/ S재보

19) 吉澤卓哉, 集積損害による保險引受リスクヘッジについて- 保險先物と金融再保險を中心

に- , 『損保硏究』, 第56券 1號, 1994.5,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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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계약과는 달리 재보험료의 투자수익을 감안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출재사의

재보험 가격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출재사가 재보험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에 좌우된다. 수수료 지급방식은 계약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하는

sliding scale20)에 의하며 계약기간중 최저 수수료율과 최고 수수료율을 정하여 재

보험자가 출재사에 暫定手數料를 우선 지급하고 계약 만기시 손해율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식이다(일반 재보험계약의 경우 손해율 악화시 재보험자가 수

수료를 인상하는 것과는 반대적인 것임).

금융재보험자가 재보험 특약의 실적 악화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제한하기 위하

여 일정 손해율까지 재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損害率限度特約(loss ratio cap

clau se)을 사용하거나 출재사의 自己負擔金(Deductible)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게 하

거나 계약기간중 재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淸算條項

(Commutation clau se) 등을 사용하여 재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동 보험계약에 대한 사례를 <표 6>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출재사(원보험

자)는 금융재보험자에게 수입보험료의 50%를 출재(50% Q/ S 특약 형태)하는 5년계

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손해율이 65%인 경우 재보험자는 35%의 수수료

를 출재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단, 손해율이 1% 증가하면 재보험 수수료율도 1% 인

상하고 손해율이 1% 감소하면 재보험 수수료율도 1% 인하함으로써 출재사의 전반

적인 손해율이 60%에서 71% 수준에서 변동하는 경우 재보험 수수료율은 30%에서

41% 범위에서 변동된다.

이 경우 특약의 종료 시점(5년간)에서 출재사와 재보험자의 언더라이팅 실적 누계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의 50%의 이익을 얻은 회사가 손해을 입은 회사에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재보험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출재사가 손실액의 50%를 지

20) Sliding S cale Com mission 예

재보험수수료 손해율 재보험자마진
Minimum 20% 74% 6%

Provisional 50% 44% 6%
Maximum 60% 34% 6%

資料 : R. George Monti, An drew Barilel, ibid,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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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된다.

<표 6> 출재사의 언더라이팅 실적 ( unde rwr i t ing re s u l t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원수보험료 100.0 100.0 100.0 100.0 100.0
재 보 험 료 -50.0 -50.0 -50.0 -50.0 -50.0
손 해 액 -71.0 -67.0 -60.0 -63.0 -65.0
경 비 -35.0 -35.0 -35.0 -35.0 -35.0
재 보 험 금 35.5 33.5 30.0 31.5 32.5
재 보 험 수 수 료 20.5 18.5 15.0 16.5 17.5
언더라이팅실적1) 0.0 0.0 0.0 0.0 0.0
재보험자 수지2) -6.0 -2.0 5.0 2.0 0.0

註: 1) 언더라이팅실적은 원수보험료-(손해액+재보험료+경비)+(재보험금+재보험수수료) 임.
2) 재보험자수지는 재보험료 - 재보험금 - 재보험수수료 임.

資料: Sw iss Re, Sigma N o.5/ 1997, p .20

3) 將來 型 總限度付超過 損害額 再保險 (Pro sp ectiv e A ggreg ate excess of lo ss)

동 금융재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하는 Long Tail保險種目(의료사고

배상책임, 기타 전문인 배상책임, 환경오염배상책임)의 손해액을 분산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1990년대에 급속히 발전한 보험상품이다. 그리고 동 상품을 장기간에 걸

쳐 지급보험금을 분산한다는 점에서 "Spread Loss Treaties(SLTs)21) 라고도 하며 재

보험금의 총한도액이 설정된 超過損害額金融再保險을 총칭한다. 이 계약은 출재사

가 일정의 재보험기간(통상 3년에서 10년)동안 정기적으로 재보험료를 지불하고 재

보험자는 받은 재보험료와 투자수익을 합하여 기금형태로 적립했다가 출재사의 향

후 손실에 대해 總限度額22)내에서 지급한다. 또한 재보험금이 적립금을 초과하면

재보험료가 증액되며 반대로 계약종료시점에서 예정보다도 손해율이 양호하면 기금

21) 이 단어의 의미는 출재사의 재보험담보가 장기간 (통상 3년에서 5년)확보됨으로써 특정

연도의 대형손해를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자가보험을 일보세련화한 형태로서

대수의 법칙을 출재사의 수년간 계약으로서 실현시키는 형태이다.
22) 총한도액은 적립금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200%이상이며 금액으로는

1∼100백만 달러의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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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가 이익수수료서 출재사에게 반환된다.

이 특약의 특징은 낮은 재보험비용으로서 계속적인 출재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즉, 출재사의 출재비용의 평준화가 가능하며 재보험요율의 변동에 대비할 수 있으

며, 대형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금지급을 실질적으로 수년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다.

이 특약의 사용 목적은 출재사가 자신의 인수 물건으로 인하여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동 특약 체결을 통하여 특약의 실적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출재사는 再保險市場의 景氣循環(cyclical trend)에 대

하여 안정된 특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재사의 보유분은 누적공제액 천만달러와 이를 초과한 경우 1사고당

5백만 달러이고, 재보험금액은 1사고당 5백만 달러, 총한도액은 1사고당 750만 달러

로 5년간의 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자.

<그림 7> 장래형총한도액부 초과손해액 재보험의 사례

출

재

보

험

사

재보험료 : $0.75m/반년× 연 2회×5회=$7.5m
→

< 재보험자 >

기금 A : 재보험

료의 80%(투자

수익 감안)
←

재보험금(반년마다 기금A부터 지급, 총한도액은 $7.5m)

재보험금이 기금잔고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장 제공
→기금 B : 재보

험료의 20%(투
자수익 없음)

↑ ↓

5년후기금잔고

재보험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으면 수익수수료로서 환급

↓
재보험계약을 재계약하면 기금잔고는 다음계약의 기금으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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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험금지급액의 누계가 천만달러로 될 때까지 출재자가 보유하며 지급보험

금누계액이 천만 달러에 도달한 후에는 1사고당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재보험자는 재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재보험자의 보상범위는 1사

고당 5백만 달러를 초과하여 천만 달러까지이며 누적한도는 750만 달러이다.

재보험료는 이 총한도액의 100% 즉 750만 달러이며 75만 달러를 반년마다 5년간

지불한다. 재보험료는 기금을 구성하나 80%는 투자수익도 적립금으로 포함하고(<그

림 7>의 기금 A) 나머지 20%는 투자수익을 포함하지 않고 구성한다. 출재사의 보

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기금 A에서 지급되나 지급시기는 수시는 아니며 반

년마다 상환기간이 한정된다.

이 상환기간은 재보험료의 지불시기와 동일하며 또한 상환액이 기금잔고를 초과

하는 경우는 출재사는 보험자에게 초과분에 대한 신용장을 제공해야 한다. 재보험

계약 종료시점에서 출재사는 계약갱신의 선택권이 부여되며 재계약이 되는 경우 기

금잔고는 다음 계약의 기금에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재계약을 하지 않으

면 기금잔고는 이익수수료로서 출재사에게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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